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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명
생년월일

등록기준지
전(前) 국적 국적취득일 취소사유

성별
국적취득 전

성명

국적취득

취소일
비고

황규*

1939. 1. 5.
충청남도 금산군

추부면 **

중국 2002. 7. 16. 허위의

인적사항으로

국적취득
남

HUANG

KUIZHE
2020. 4. 8.

김영*

1945. 7. 9.
서울시 영등포구

**

중국 2002. 7. 16. 허위의

인적사항으로

국적취득
여

JIN

YINGSHI
2020. 4. 8.

황성*

1971.12.24.
충청남도 금산군

추부면 **

중국 2002. 7. 16. 허위의

인적사항으로

국적취득
남

HUANG

SHENGHAO
2020. 4. 8.

황성*

1977.12.30.
충청남도 금산군

추부면 **

중국 2002. 7. 31. 허위의

인적사항으로

국적취득
남

HUANG

SHENGHUA
2020. 4. 8.

◉환경부고시제2020-76호

환경부고시 「기존화학물질」(제2019-82호, 2019.05.08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4일

환 경 부 장 관

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

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｢훈령･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｣에 따

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

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1에 고유번호 KE-19-0001에서 KE-19-00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유번호 화학물질명(CAS번호)

KE-19-0001 Cyclohexnone oxime (CAS No. 100-64-1)

KE-19-0002

3-Am ino-N-(carboxyme thy l )-N ,N-dimethy l-1-propanam in ium ,

N-((C=8~18) and (C=18)-unsatd. acyl) derivs., inner salts (CAS No.

147170-44-3)

KE-19-0003 1,2,3,4-Tetraethylbenzene (CAS No. 642-32-0)

KE-19-0004 Slags, copper smelting (CAS No. 67711-92-6)

KE-19-0005 Matte, copper (CAS No. 67711-91-5)

KE-19-0006 Slags, copper refining (CAS No. 67711-94-8)

KE-19-0007 Slimes and Sludges, copper electrolytic (CAS No. 67711-95-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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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◉환경부고시제2020-80호

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

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규제의 재검토)”를 “(재검토기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행정규제

기본법 제8조”를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

한다.

고유번호 화학물질명(CAS번호)

KE-19-0008 4,4'-Thioethylene hydrogen-2-octdecenylsuccinate (CAS No. 93882-40-7)

KE-19-0009

Reaction product of polybutenyl succinic

anhydride-ethylenediamine-piperazine branched polymer with

phosphosulfurized alpha-pinene (CAS No. 부여되지 않음)

KE-19-0010 2-Methyl-2-propenal (CAS No. 78-85-3)

KE-19-0011 7-Chloro-8-methyl quinoline (CAS No. 78941-93-2)

KE-19-0012 3,7-Dichloro-8-(dichloromethyl)quinoline (CAS No. 84086-97-5)

KE-19-0013 7-Chloro-3,8-dimethylquinoline (CAS No. 90717-09-2)

KE-19-0014

2-[[6-[[4-Chloro-6-[[4-[[2-(sulfooxy)ethyl]sulfonyl]phenyl]amino]-1,3,5-tri

azin-2-yl]amino]-1-hydroxy-3-sulfo-2-naphthalenyl]azo]-1,5-naphthalened

isulfonic acid tetrasodium salt (CAS No. 79809-27-1)

KE-19-0015

5-[[4-Chloro-6-[[4-[[2-(sulfooxy)ethyl]sulfonyl]phenyl]amino]-1,3,5-triazin

-2-yl]amino]-4-hydroxy-3-[2-(4-sulfo-1-naphthalenyl)diazenyl]-2,7-napht

halenedisulfonic acid sodium salt (1:4) (CAS No. 1350804-88-4)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◊개정이유

｢훈령･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｣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한을 규정하는

한편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·유통되었으나 기

존화학물질 목록 별표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(15종)을 동 목록에 추가하기 위함

◊주요내용

-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신설

-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·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(15종)

- (별표1) 고유번호 KE-19-0001에서 KE-19-0015까지 신설

<환경부 제공>


